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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- 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(안양박달 및 횡성우천2)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55조에 따라 안양박달 및 횡성우천2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 사업계획을

(변경)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 년 1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업개요

연번 사업명
사업시행자

(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, 주소)
사업시행지역

비 고
(사업계획 (변경)승인)

1
안양박달 공공주택
(행복주택) 건설사업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
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안양시청 사장 최대호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

경기도 안양시 만안구
박달동 46-4 일원

관보제19913호
국토교통부고시

제2020-1199호(2021.1.6.)

2
횡성우천2 공공주택
(행복주택) 건설사업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
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횡성군청 군수 장신상
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

강원도 횡성군 우천면
양적리 54-2번지 일원

관보제20157호
국토교통부고시

제2021-1435호(2021.12.29.)

2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

나. 사 유 :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상위계획 변경, 행복주택→통합공

공임대 등)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

3. 기 타

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35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의제 처리된 인가·허가·결정·심의 일괄 취소

(환원) : 게재생략

나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
